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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2010. 7. 1.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발표자료

1. 개인정보활용과 보호의 균형의 필요성

2.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의 개념

3.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의 유형

4. 온라인 행태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평가시 고려사항

5.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관련 해외동향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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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환경의 특성

Ubiquitous

Computing

이용자 환경에

대한 awareness

소비자지향적

서비스

끊임없는

컴퓨팅

보이지 않는

컴퓨팅

개인정보의개인정보의

수집이수집이

필수적인필수적인

요소임요소임

개인정보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자기결정권 및및

소비자소비자

프라이버시프라이버시

침해침해 가능성가능성

증가증가

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개인정보활용의 효용 vs. 

개인정보가 잘못 이용될 경우의 비용

기업

사회

소비자

효율적 마케팅을 통한

수익 향상

맞춤형 정보 획득으로 인한

정보비용 감소, 선택능력

증가와 만족증가

Network의 효율적 활용

합법적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비용의 현실화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피해보상 등의 손실

소비자불신으로 인한

기업활동 기회 상실

기술발전의 기회 상실

개인정보도용 등의 피해

소비자프라이버시 침해

소비자피해의 발생

U-환경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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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의 현안: 행태정보이용광고

출처: NY Times. 3.10.2008

출처: emarketer.com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OBA)란?

소비자의 온라인 행태를

분석해서 소비자에게

맞추어진 광고를 제공하는

행위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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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의 기본 원리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1. Site Targeting

소비자가 싱글 사이트나 싱글 어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만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광고행위

금융/경제

사이트 & 기사

투자자적

성향

범주

투자자

맞춤형

광고

건강/미용

사이트 & 

기사

여성취향

범주

여성관련

맞춤형

광고

여행후기

사이트

여행관련기사

여행자

성향

범주

여행자

맞춤형

광고

Anonymous

Tagging

Behavioral

Segmentation

Behavioral

Targeting
출처: www.behavioraltargeting .com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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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2. Contextual Targeting

사용자와 하나의 웹사이트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만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광고행위

Context: 소비자가 읽은 컨텐츠의 내용 Context : 소비자가 검색한 내용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3. Behavioral Targeting

특정 사용자가 찾은 검색어, 방문한 웹페이지, 클릭한 링크, 사용자가 본

콘텐츠 등 소비자의 행동 양태에 대한 정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집, 저장, 축적, 

분석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광고행위로 Ad profile data가 구축됨

출처: 양지연(2009) 출처:  Behavioraltargeting.com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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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4. Profile Targeting

특정 소비자의 온라인 상에서의 행태에 대한 정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집, 저장, 축적,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는 광고행위로,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 양태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등록 정보, 또는 사용자에 대해 공개된

정보도 이용. Ad profile data + personal profile data

출처: 양지연(2009)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5. ISP Behavioral Targeting

ISP / Web site / 광고네트워크 간의 제휴를 통해 ISP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광고행위

출처:  Phorm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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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6. 관심기반광고

- 키워드, 콘텐츠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관심에 부합

하는 광고를 제공

- Ad preference manager를 활용하여 관심분야를 설정하면, 이에 따라

쿠키가 설정

- Google: Interest Based Advertising

- Face Book 

출처:  Google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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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에 사용하는 주체는 몇 명인가?

- 정보수집, 사용주체의 특징은? 

2. 정보수집주체와 정보주체의 관계는? - 수집주체와 정보주체가 친숙하거나 친밀한 정도는?

- 정보주체가 정보의 수집, 사용을 기대할 수 있는가? 

3. 정보가 수집되는 stream과

수집되는 정보의 개수는?

Clickstream, communication content, derived, offline, 

public, purchase, resident, sensitive, user-generated, 

location 등

4. 정보의 식별가능 정도는? Aggregate/anonymous < Inferably identifiable

< Directly identifiable

5. 정보의 구체적인 정도는? 일반적 유형화(스포츠 팬) < 구체적 특징의 파악

6. 정보의 수집기간은? Current interaction < User interactions in the 

concurrent continuous session < over time

7.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유하지 않음 < 일정 기간 동안 보유

< 보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음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

출처: 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 및

사업자단

체

AAAA 외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2009.7)

NAI The 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s self-regulatory code of 

conduct (2009. 2)

Truste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A checklist of practices that impact consumer trust (2009)

소비자단

체 및

NGO

CDT Threshold Analysis for Online Advertising Practices (2009. 1)

EFF Best Practices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2008.6)

Consumers

Union 

Online Behavioral Tracking and Targeting Concerns and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2009.9)

EU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1/2008 

on data protection issues related to search engine (2008)

FTC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2009. 2)

CNIL Targeted Online Advertising (2009)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2/2010 on online bahavioural advertising (2010.6)

12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해외규제동향: 미국

• 2010월 5월 4일에

Rick Boucher 하원의원(민주당)과

Cliff Sterns 하원의원(공화당)이

온라인 행태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를

규제하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해서

공개함

• 온라인 행태정보의 이용과

소비자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는

최근 미 하원의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에서도 이루어졌으며, 

미국공정거래위원회의 3회에 걸친

Privacy Roundtable에서 집중적으로 논

의됨

Consumer Information & E-Commerce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해외규제동향: EU

• 2009년 4월에 개최된 EC Summit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이용 관련 Roundtable을 개최하고

소비자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명시적이고

투명한 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함

• 2010년 6월에 EU에서 온라인 행태정보를

이용한 광고에 대한 Article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의 Opinion을 공표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무

- informed consent의 필요성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아동소비자의 보호

- 온라인 행태정보 이용 광고에 대한 정보제공 등

의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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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Tactics are Important to US Marketers

Source: eMarket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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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s which make the Internet less enjoyable

2008 

Source: Internal study of 2,269 UK Broadband 

consumers December 20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88%

88%

86%

84%

84%

77%

74%

74%

65%

50%

Spam email

Viruses

Phishing Sites

Online identity theft

Pop up advertising

Flashing Ads

Adverts for things I'm not interested …

Spyware

Children accessing inappropriate …

Children using Chat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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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B : Internet Advertising Bureau

** FTC : Federal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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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현

(중앙대 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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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맞춤형 광고

� 개인이 사업자(매체사 혹은 광고사)에게 스스로 제공한(‘opt-in’을 전제)

개인(식별)정보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targeted Ads 

② Context 광고

� 인터넷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키워드에 기초한 1회성 targeted Ads.

� 개인의 행태정보를 기록/분석/추적하지 않음

③ 행태분석 맞춤형 광고

� 인터넷 사용자의 행태를 시간을 두고 관찰/분석/추론하여 targeted Ads

� 사용자의 행태를 연속적으로 추적하고, 대상을 특정한 범주로 구분

� 행태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방법상의 차이는 존재

1) 온라인 맞춤형 광고(OBA)의 유형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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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행태분석 맞춤형 광고 예시행태분석행태분석 맞춤형맞춤형 광고광고 예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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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 이용자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영향 연구온라인온라인 맞춤형맞춤형 광고광고 이용자에이용자에 대한대한 사회심리학적사회심리학적 영향영향 연구연구

수행기간수행기간

연구목표

2010. 4. 2010. 4. ～～ 2010. 8.2010. 8.

온라인온라인 맞춤형맞춤형 광고가광고가 사회심리학적으로사회심리학적으로 프라이버시프라이버시 침해침해 관련관련 거부감을거부감을 갖지갖지

않으면서않으면서, , 시장의시장의 활성화를활성화를 도모할도모할 수수 있는있는 균형점균형점 도출도출

연구내용 온라인온라인 맞춤형맞춤형 광고가광고가 이용자에게이용자에게 미치는미치는 사회사회��심리학적심리학적 영향에영향에 대한대한 연구연구

연구범위연구범위

• 해외 온라인 맞춤형 광고 동향 조사 및 개인정보 범위 제시

• 온라인 맞춤형 광고 수신/미수신 이용자 설문 조사를 통한 온라인 맞춤형 광

고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인식 분석

• 온라인 맞춤형광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사회학적 영향 연구

• 온라인 맞춤형광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심리학적 영향 연구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향 제시

0303

OBA� �� “����� �� � 	 
� �
” ��OBA� �� “����� �� � 	 
� �
” ��

OBAOBA에에 관한관한 사회심리적사회심리적 영향영향 조사조사 연구연구

사생활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 / 동의 및 고지의 원칙

이용자 통제권의 원칙

OBA와 관한 사회심리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

OBA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반응을 보이는가?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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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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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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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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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정부기관

사업자 단체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소비자 단체

학계학계

FTC, EU

IAB, NAI, TrustE, AAAA

CDT, EFF, Consumer union

F. Westin, 2008; M. McDonald 외, 2009; Hastak 외 2010 등

조사

내용 및 결과

조사

내용 및 결과

1. 개인 식별정보에 대한 정의

2. 개인 행태정보에 대한 수집

3. 개인 행태정보의 보관 및 축적

4. 개인 행태정보의 (상업적)활용 및 공유

5. 개인 행태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 (동의 및 고지)

해외 사례 조사해외해외 사례사례 조사조사

0606

전문가전문가 세미나세미나

2010년 4월 5일 – 홍원의(인터넷심의기구)

주제 1차 조사연구 관련 전문가 세미나

2010년 5월 11일 – 강명애(베스트사이트)

주제 기간 통신망 사업자의 맞춤형 광고

주제 국내 인터넷광고시장과 온라인 맞춤형 광고

2010년 5월 14일 – 김태윤(유비마케팅), 홍원의

0707

세미나

결과

1.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황파악

2. 온라인 광고(OBA 포함)의 문제점 진단

3. OBA에 대한 인식 및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기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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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패널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OnOn--line line 패널패널 조사를조사를 위한위한 예비조사예비조사

목적목적

방법방법

대상대상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예비조사

4배수로 만들어진 측정문항에 대한 온라인 조사

임의로 추출된 500명의 인터넷 이용자

결과결과

0808

사전조사를 통해 개발된 400여 질문문항을

각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기준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에 적절한 81 문항으로 축소

On-line 패널 조사OnOn--line line 패널패널 조사조사

목적목적

방법방법

연구대상

(패널 추출 기준)

연구대상

(패널 추출 기준)

온라인온라인 맞춤형맞춤형 광고의광고의 사회심리적사회심리적 반응에반응에 대한대한 정량조사정량조사

구조화된 질문지 / 전문 업체의 패널을 활용 / 조사의뢰

� 성/연령별 인터넷 이용 구성 비중 반영

� 유효표본 1400명

� 조사지역: 서울, 6대 광역시, 광역 지방자치단체(8개 도)

� 연령: 만 15~19세, 20대, 30대, 40대

0909

수행 기간수행 기간 2010. 5. 21 ~ 201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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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활용 행태 및 능력1. 1. 온라인온라인 활용활용 행태행태 및및 능력능력

2. (온라인) 광고 태도 및 인식2. (2. (온라인온라인) ) 광고광고 태도태도 및및 인식인식

3. 행태정보의 상업적 활용 및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인식3. 3. 행태정보의행태정보의 상업적상업적 활용활용 및및 맞춤형맞춤형 서비스에서비스에 대한대한 인식인식

4. OBA에 대한 사회심리적 인식 및 반응4. OBA4. OBA에에 대한대한 사회심리적사회심리적 인식인식 및및 반응반응

OBA에 대한 감정적 반응

OBA에 대한 평가적 반응

OBA에 대한 허용/수용/거부

OBA에 대한 통제권 지각

OBA 식별 및 이해도

OBA 전망 및 대처

1010

On-line 패널조사의 주요내용OnOn--line line 패널조사의패널조사의 주요내용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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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성별과 연령의 비율응답자응답자 성별과성별과 연령의연령의 비율비율

성별

연령

전체

만 15~19세 만 20~24세 만 25~29세 만 30~34세 만 35~39세 만 40~44세 만 45~49세

남자

120 100 121 105 105 88 64 703

17.1 14.2 17.2 14.9 14.9 12.5 9.1 100 

여자

120 105 116 105 105 86 60 697

17.2 15.1 16.6 15.1 15.1 12.3 8.6 100 

전체

240 205 237 210 210 174 124 1400

17.1 14.6 16.9 15.0 15.0 12.4 8.9 100 

1111

ex) ex) ““OBAOBA를를 좋게좋게 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 ex) ex) ““OBAOBA를를 나쁘게나쁘게 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

부정적부정적

의미의미

긍정적긍정적

의미의미

긍정적긍정적

의미의미

부정적부정적

의미의미

예
시

예
시

그래프의 의미 해석에 대한 예시그래프의그래프의 의미의미 해석에해석에 대한대한 예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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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적 반응1. 1. 감정적감정적 반응반응

감정적 반응

수준

Total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호의적일 것 같다.

110 338 642 294 16 1400

7.9 24.1 45.9 21.0 1.1 100

불쾌할 것 같다.

7 141 545 537 170 1400

0.5 10.1 38.9 38.4 12.1 100

불안한 느낌이 들 것 같다.

15 148 422 575 240 1400

1.1 10.6 30.1 41.1 17.1 100

두려워질 것 같다.

34 277 553 398 138 1400

2.4 19.8 39.5 28.4 9.9 100

1212

38



2. 인지적 반응2. 2. 인지적인지적 반응반응

인지적 평가(반응)

수준

Total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용할 것이다.

81 236 603 454 26 1400

5.8 16.9 43.1 32.4 1.9 100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101 290 714 280 15 1400

7.2 20.7 51.0 20.0 1.1 100

사생활에 침입하는

느낌이 들 것 같다.

6 62 319 733 280 1400

0.4 4.4 22.8 52.4 20.0 100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7 70 349 670 304 1400

0.5 5.0 24.9 47.9 21.7 100

1313

3. 개인정보 공개 및 OBA 거부3. 3. 개인정보개인정보 공개공개 및및 OBA OBA 거부거부

정보 공개 및 OBA 거부

수준

Total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보공개 의도.

479 513 305 93 10 1400

34.2 36.6 21.8 6.6 0.7 100

OBA 거부 의도.

16 130 653 403 198 1400

1.1 9.3 46.6 28.8 14.1 100

1414

정보 공개 OBA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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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에 대한 인식과 반응 결과 요약OBAOBA에에 대한대한 인식과인식과 반응반응 결과결과 요약요약

� OBA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으나(22.1%),

� 전반적으로 불안함(52.8%)과 불쾌함(50.5%)을 느낌

� OBA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으나(22.1%),

� 전반적으로 불안함(52.8%)과 불쾌함(50.5%)을 느낌

• 유용성의 차원에서 OB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34.3%)

• 응답자의 대다수가 사생활 침해의 위협을 느낌(72.4%)

• 유용성의 차원에서 OB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34.3%)

• 응답자의 대다수가 사생활 침해의 위협을 느낌(72.4%)

� OBA를 위해 더 많은 개인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존재하나(7.3%),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이며(70.8%), 

OBA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사람들도 다수(42.9%)

�� OBAOBA를를 위해위해 더더 많은많은 개인정보도개인정보도 공개공개할할 수수 있다는있다는 사람들도사람들도 존재하나존재하나(7.3%),(7.3%),

대부분의대부분의 사람들이사람들이 이에이에 대해대해 부정적부정적이며이며(70.8%), (70.8%), 

OBAOBA를를 거부하겠다는거부하겠다는 의사를의사를 나타낸나타낸 사람들도사람들도 다수다수(42.9%)(42.9%)

1) 1) 감정적감정적 반응반응 및및 인지적인지적 평가평가

2) 2) 정보공개에정보공개에 대한대한 인식인식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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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동의에 관한 인식1. 1. 사전사전 동의에동의에 관한관한 인식인식

사전 고지 및 사전 동의

수준

Total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번 사전고지 해야 함

4 16 198 566 616 1400

0.3 1.1 14.1 40.4 44.0 100

맞춤형광고시

사전고지 해야 함

1 21 171 556 651 1400

0.1 1.5 12.2 39.7 46.5 100

사전 동의 시

사후 동의 필요 없음

185 401 404 362 48 1400

13.2 28.6 28.9 25.9 3.4 100

전반적 동의 시

개별적 동의 필요 없음

232 504 384 252 28 1400

16.6 36.0 27.4 18.0 2.0 100

사전 동의 시

상세 내용 파악할 자신 없음

13 75 349 699 264 1400

0.9 5.4 24.9 49.9 18.9 100

1616

2. opt-out에 관한 인식2. opt2. opt--outout에에 관한관한 인식인식

통제권 지각

수준

Total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OBA 거부/해지 기능 필요

2 12 160 425 801 1400

0.1 0.9 11.4 30.4 57.2 100

OBA 거부 기회 필요

0 18 181 470 731 1400

0 1.3 12.9 33.6 52.2 100

OBA 선택권 필요

2 12 176 587 623 1400

0.1 0.9 12.6 41.9 44.5 100

매번 동의/거부는 피곤함

59 131 328 523 359 1400

4.2 9.4 23.4 37.4 25.6 100

사전 동의 >  사후거절

9 47 296 526 522 1400

0.6 3.4 21.1 37.6 37.3 10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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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대다수가 OBA에 앞서 사전에 고지해야한다고 생각(84.4%)� 응답자의 대다수가 OBA에 앞서 사전에 고지해야한다고 생각(84.4%)

1) 1) 사전고지사전고지

2) 2) 사전동의사전동의(opt(opt--in)in)

•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41.8% / 42.6%)

- 응답자의 대다수가 자신이 사전에 동의를 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자신이 없기 때문(68.8%)

•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41.8% / 42.6%)

- 응답자의 대다수가 자신이 사전에 동의를 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자신이 없기 때문(68.8%)

1818

� 대다수가 OBA를 사후에 거부/해지할 수 있는 기회나 장치를 요구(87.6%) 

�매번 거부해야 하는 것에는 불편해함(63.0%)

� 대다수가 OBA를 사후에 거부/해지할 수 있는 기회나 장치를 요구(87.6%) 

�매번 거부해야 하는 것에는 불편해함(63.0%)

3) 3) 사후동의사후동의(opt(opt--out)out)

• 응답자의 대다수가 opt-out 방식보다 opt-in 방식을 선호 (74.9%)•• 응답자의응답자의 대다수가대다수가 optopt--outout 방식보다방식보다 optopt--in in 방식을방식을 선호선호 (74.9%)(74.9%)

4) Opt4) Opt--inin과과 OptOpt--outout에에 대한대한 선호도선호도 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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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형A A 유형유형

B 유형B B 유형유형

당신이 방문한(혹은 회원가입 한) 사이트 안에서,

당신이 이전에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콘텐츠들을 이용했는지에 관한

인터넷 활동 기록들을 분석하여

그 사이트 영역 안에서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는 것

당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이트인지에 관계 없이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당신이 활동한 기록을 활용하여, 

방문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 영역 안에서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는 것

부정적 감정 : 두려움부정적부정적 감정감정 : : 두려움두려움

인식 및 반응 유형

수준

Total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 사이트를

사용하기가 두려워질

것 같다.

A 유형

(특정 사이트)

18 257 553 421 151 1400

1.3 18.4 39.5 30.1 10.8 100

B 유형

(전체 사이트)

16 111 332 558 383 1400

1.1 7.9 23.7 39.9 27.4 10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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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반응 : 위험지각인지적인지적 반응반응 : : 위험지각위험지각

인식 및 반응 유형

수준

Total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별다른 위험이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A 유형

(특정 사이트)

166 439 535 247 13 1400

11.9 31.4 38.2 17.6 0.9 100

B 유형

(전체 사이트)

344 526 385 131 14 1400

24.6 37.6 27.5 9.4 1.0 100

2121

인지적 반응 : 유용성 평가인지적인지적 반응반응 : : 유용성유용성 평가평가

인식 및 반응 유형

수준

Total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에게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 유형

(특정 사이트)

110 234 510 509 37 1400

7.9 16.7 36.4 36.4 2.6 100

B 유형

(전체 사이트)

273 418 469 219 21 1400

19.5 29.9 33.5 15.6 1.5 10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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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 유형에 따른 반응 비교 결과 요약OBAOBA 유형에유형에 따른따른 반응반응 비교비교 결과결과 요약요약

� A유형에 비해 B 유형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67.3% vs 40.9%),

B 유형의 사생활 침해가 더 심할 것으로 보며(32.9% vs 16.6%)

B 유형으로부터 더 큰 위험을 느낌(24.6% vs 11.9%)

� A유형에 비해 B 유형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67.3% vs 40.9%),

B 유형의 사생활 침해가 더 심할 것으로 보며(32.9% vs 16.6%)

B 유형으로부터 더 큰 위험을 느낌(24.6% vs 11.9%)

1) 1) 부정적인부정적인 감정과감정과 인식인식

2) 2) 유용성유용성 평가평가

� OBA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B유형보다 A유형이 높으나,

� A유형(39.0%) > B유형(17.1%)

유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A유형보다 B유형이 높음

� A유형(24.6%) < B유형(49.4%)

� OBA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B유형보다 A유형이 높으나,

� A유형(39.0%) > B유형(17.1%)

유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A유형보다 B유형이 높음

� A유형(24.6%) < B유형(49.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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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 식별 어려움OBAOBA 식별식별 어려움어려움

OBA 식별

수준

Total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지 없을 시, 식별 어려움

18 82 310 752 238 1400

1.3 5.9 22.1 53.7 17.0 100

2424

OBA 이해도OBAOBA 이해도이해도

OBA 이해도

수준

Total

아니다 모르겠다 맞다

행태정보 기록 이해

511 412 477 1400

36.5 29.4 34.1 100

관심 기반 광고 원리 이해

98 333 969 1400

7.0 23.8 69.2 100

OBA 이해도

수준

Total

전혀 모르겠다 대략 알것같다 완전히 이해했다

OBA 전체 이해

38 907 455 1400

2.7 64.8 32.5 100

2525

46



OBA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소비자 대처OBAOBA에에 대한대한 향후향후 전망전망 및및 소비자소비자 대처대처

OBA 식별

수준

Total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OBA 시행되더라도 지금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

56 309 529 445 61 1400

4.0 22.1 37.8 31.8 4.4 100

OBA가 앞으로 인터넷

광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30 149 511 621 89 1400

2.1 10.6 36.5 44.4 6.4 100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OBA는 향후 일반화 될 것

49 172 553 573 53 1400

3.5 12.3 39.5 40.9 3.8 100

나의 개인정보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2 33 412 623 330 1400

0.1 2.4 29.4 44.5 23.6 100

2626

OBA에 대한 이해도 및 향후 전망 결과 요약OBAOBA에에 대한대한 이해도이해도 및및 향후향후 전망전망 결과결과 요약요약

� 응답자의 대다수가 다른 온라인 광고와 OBA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70.0%)

� 대부분이 OBA가 맞춤형 서비스인 것은 대략적으로 이해하지만(78.3%), 

자신의 인터넷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함(65.9%)

� 응답자의 대다수가 다른 온라인 광고와 OBA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70.0%)

� 대부분이 OBA가 맞춤형 서비스인 것은 대략적으로 이해하지만(78.3%), 

자신의 인터넷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함(65.9%)

1) OBA 1) OBA 식별식별 및및 이해도이해도

2) 2) 향후향후 전망전망 및및 대처대처

� OBA가 향후에 주류가 될 것이며(50.8%),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일반화 될 것(44.7%)으로 전망

� 응답자의 대다수가 향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더 많이 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68.1%).

� OBA가 향후에 주류가 될 것이며(50.8%),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일반화 될 것(44.7%)으로 전망

� 응답자의 대다수가 향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더 많이 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68.1%).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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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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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용자 검색내역 등 행태정보를 축적∙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온라인 광고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이슈 제기

- 영국 온라인 광고 솔루션업체 P�는 영국 통신사인 BT와 제휴하여

’07년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제기

- 국내 통신사인 K�는 ‘09. 5월부터 9월까지 행태정보기반의 온라인 광고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제기

�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률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	 
�

� 기본원칙, 일반 행태정보의 수집, 일반 행태정보의 보호, 개인 식별성

행태정보의 보호, 이용자의 권리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가이드라인의 목적∙용어정의∙적용범위 등 규정

� 제2장 행태정보의 수집 : 행태정보 수집 시 고지동의, 민감정보 수집

제한, 아동 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등

� 제3장 행태정보의 보호 : 행태정보 보유기간, 파기, 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광고 표시 등 일반 행태정보 보호규정

� 제4장 식별성 행태정보의 보호 : 개인 식별이 가능한 행태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동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행태정보 침해 사실 통지 등 규정

‘

� 제5장 이용자의 권리 및 분쟁조정 등 :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 등 이용자 권리

및 분쟁조정, 정통망법 준용,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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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따르며

�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둠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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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행태정보”란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수행한 일련의 활동

(웹페이지 방문, 검색, 열람, 구매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	 �� ��

제2조(정의) 

3. “개인 식별성 행태정보”란 행태정보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거나 행태정보 보유 사업자가 가진 정보(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전체 정보를 의미한다)와 결합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행태정보(이하 “식별성 행태정보”라 한다)를

의미한다.

4. “개인 비식별성 행태정보”란 행태정보 중 식별성 행태정보를

제외한 행태정보(이하 “비식별성 행태정보”라 한다)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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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5.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축적하여 이용자의 관심에 맞는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

축적∙보관∙처리∙이용∙제공∙공유∙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취급

되는 행태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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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2회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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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태정보의 수집

제4조(행태정보 수집 시 고지∙동의)  ①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별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행태정보의 수집∙이용목적

2.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3. 행태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4. 이용자가 해당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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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태정보 수집 시 고지∙동의) 

②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식별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행태정보의 수집 및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수집 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행태정보

기반의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행태정보의

수집 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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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태정보의 수집 제한) ①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목적으로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위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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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속이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태정보의 수집 금지)

누구든지 속이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행태정보를 수집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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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아동의 행태정보 수집) ①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식별성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

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환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행태정보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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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태정보의 보호

제8조(행태정보를 이용한 광고 제한)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광고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광고 결과가 이용자에게 정신, 신체 또는 재산상의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행태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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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태정보의 보유기간) 행태정보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행태정보의 파기)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태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행태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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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행태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 ①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보호하고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행태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태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다.

③행태정보관리책임자는 행태정보의 도난∙누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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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광고의 구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정확

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동영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원리

2.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 대상 웹사이트

3. 식별성 행태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4.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에서 활용되는 인터넷 접속정보

파일(쿠키) 등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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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광고의 표시)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광고에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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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식별성 행태정보의 보호

제14조(식별성 행태정보의 이용 제한)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아 수집한 식별성 행태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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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식별성 행태정보의 제공 동의)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식별성 행태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

2.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행태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4.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행태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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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식별성 행태정보의 취급위탁)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식별성 행태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행태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2. 행태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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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식별성 행태정보의 이전) ①행태

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식별성 행태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행태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행태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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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식별성 행태정보의 이전)  

②영업양수자등은 식별성 행태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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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식별성 행태정보의 보호조치)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식별성 행태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당해 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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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식별성 행태정보 분실등의 통지) ①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식별성 행태정보의 분실∙도난∙누출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만14세 미만의 자인 때에는

이용자 외에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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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용자의 권리 및 분쟁조정 등

제20조(이용자의 권리) ①이용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식별성 행태정보의 취급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별성

행태정보

2.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식별성 행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취급을 위탁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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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이용자의 권리) 

③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행태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방법을 행태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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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①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에서의 행태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근거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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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타 사항에 관한 법률 준용) 식별성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3조(가이드라인의 개정에 관한 사항) 이 가이드라인은 행태

정보 기반의 광고 관련 기술과 이로 인한 행태정보의 취급방식의

변화에 따라 이해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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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토론자료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협이 최소화되

는 점과,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과 순기능이 극대화

되는 점을 찾아, 상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루어져야 함. 

- 온라인 행태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서

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에 정보의 수집행위와 수집목적 등에 대한 명시적

인 의사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비자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음 

-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행태정보의 수집과 저장, 분석과 공유의 수단

이 고도화되고 있고, 온라인에서 수집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기

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

장하는 동시에, 온라인 행태정보를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음 

-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것은 소비

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됨. 미국의 Ponemon 

Institute에서 2010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미국의 

온라인 광고업자중 대다수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행태정보를 이용한 광고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온라인 

행태정보를 이용한 광고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프라이

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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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야 

한다고 사료됨 

1.  본 가이드라인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정통망법)’의 scope 안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개념의 정의 등에 

있어서 정통망법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본질적으로 온라인에서 수집될 

수 있는 행태정보를 포함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양해지고, 양적으로도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파생정보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의 범주를 ‘개인을 알

알아 볼 수 있는 정보(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로 국한시키

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개인

이 사용하는 기기(device)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IP주소, Cookie) 등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동시에,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어도 고유한 개체에 대한 식별만으로도 행

태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상업적인 마케팅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

비자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2)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에 대한 논의와, 어느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임.

2.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가 타

당할 수 있음. 하지만,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에는 Ad 

Network, Publisher 등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공통적으로 포함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무의 범위에 대한 구체

적인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3), 이러한 고민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인식과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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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

련해서 어떤 정보들이 무슨 목적으로 수집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소

비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허용할 지를 결정할 

수 있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행태정보 수집 시 고지와 

동의에 대한 조항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문제는 이러한 당연한 조

항이 막상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자

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소비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

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실효성 있는 조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미국의 경우 이미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에 대한 표식인 ‘Power I'를 개

발해서 이용하고 있으며<그림 1>, 이 표식의 경우 소비자에게 광고가 행태

정보 기반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링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행태정보 기반광고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의 제공과 행태정보의 수

집으로부터 opt-out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음4). 이러한 노력은 모두 

기업의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태정보 기반 서비

스와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동반될 때 비로써 행태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음  

<그림 1: 행태정보 기반 광고의 표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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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성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opt-out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고, 식별성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opt-in

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양자의 경우 모두 소비자가 스스로에 대한 정

보의 활용에 대한 통제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태정보를 이용하는 서

비스에 대한 이해와, 권리에 대한 인식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

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의 제공과 동시에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소비자교육이 중요하며, 이에 효과적인 소비자교육 방안과, 소비자교육의 주

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미국의 경우 행태정보 이용에 대한 자율규제의 일

환으로 인터넷광고업체의 협의회인 IAB에서 ‘Privacy Matters'라는 캠페인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음<그림 2>. 

-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이를 위

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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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이은우(법무법인 지평지성)

1. 행태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가져올 영향과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

가. 온라인광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

 2009년의 한국의 광고 시장의 규모는 7조9천억원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

며, 그 중 온라인광고 시장은 1조2천9백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인터넷 마

케팅 협회 '2009년 인터넷 광고비 예측' 참조). 그 중 디스플레이광고는 4,490

억원, 검색광고는 8,488억원으로 추산한다. 2010년의 온라인광고 시장은 1조5

천7백억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광고 시장, 그 중 

검색광고 시장을 선점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각 포털사이트를 비롯해서, 

온라인 광고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새로운 광고의 시장으

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도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

이 분명하다. 

나.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광고기법

 온라인접속사업자, 포털사이트, 온라인광고 사업자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

해서 광고주를 설득할 다양한 광고 기법을 개발할 텐데, 새로운 광고 기법은 

‘이용자의 행태를 얼마나 잘 분석해서 광고주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광고시장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따라서 행태정보의 수

집, 행태정보의 분석, 행태정보의 활용기법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광고기법은 �� 행태정보의 수집, 분석,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그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특히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광고는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와 같

은 소셜 미디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그리고 온라인 광고시장의 수

익은 인터넷의 산업의 지도를 바굴 것이다.  �� 이는 온라인 생태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그 영향은 사회 전반에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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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영향이 어떨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다.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광고기법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

지 측면에서 기존 규율의 해석 문제를 부과한다.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광고

에 대한 규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이다. 행태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행태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뿐

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행태정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넘어서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셜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측면이다. 소셜 미디어가 전통

적인 언론과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과거 언론이 수행했던 것

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소셜 미디어에 미치는 광고의 영향

은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행태정보는 소셜 미디어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

로, 행태정보를 활용한 광고는 언론의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와 관련한 측면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등을 비롯한 광고의 

내용의 공정성과 관련한 규율이다. 행태정보를 활용한 광고의 경우는 단순히 

표시되는 광고 뿐만 아니라, 광고의 맥락과 연관하여 공정한 표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할 요소가 있다. 다음으로 광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

위나 우월한 지위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광고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 전체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2.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가. 가이드라인의 의미

 가이드라인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새로운 영역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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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재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행태정보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정책의 장으로 끌어들인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사

회적 공론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한다.

 둘째, 영향의 예비적 평가와 입법화를 위한 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논의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규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입법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가이드라인은 비공개영역의 공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온라인에서의 정보처리는 기술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기업들이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처리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제정과정을 통

해서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할 부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할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

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나.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하여

(1)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여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무엇이 개인정

보인가’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피주소, 쿠키의 고유 아이디 등이

다. 이것을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는 각국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 아이피 주소나 쿠키의 고유 아이디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데 필수

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피 주소나 쿠키의 고유 아이디를 개

인정보로 보고, 이를 수집하는 모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나 유럽연합이나 유럽의 각국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피 주소나 쿠키의 

고유 아이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들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잘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문

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다면 아이피 주소나 쿠키의 고유 아

이디를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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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보호조치, 삭제, 목적외 이용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이다.

(2) 식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옵트아웃의 보장

 행태정보를 활용한 광고의 경우 식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옵트아웃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는 정통망법에서 옵트아웃

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태정보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옵트아웃에 따르는 옵트아

웃자의 정보 보관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3) 표시와 교육 및 아동의 보호 등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표시와 교육은 중요한 요소인데, 가이드라인은 

이런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태정보를 광고에 사용하

는 것을 아동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광고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후 추가적으로 바라는 점

 가이드라인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광고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소비

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지, 소비자에게 기만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은 없는지 등을 고려한 새로운 규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태정보를 이용한 광고가 인터넷에서 활용되는 경우 그것이 포털 

사이트, 블로그, 그 밖의 소셜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데, 그에 대한 

연구나 규율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포털 사이트나 언론 사이트의 

기사와 광고의 구분, 블로그나 글의 광고와 글의 구분 등도 연구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부분은 다루지 못했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서 이런 측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6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토론의견

윤주희(법학박사, 소비자시민의 모임 전자상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 이용자 개념 불명확

가이드라인 제2조 제7호“이용자”라 함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와 관

련하여 취급되는 행태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용자라는 용어와 통일시키면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

[문제점] 

- 가이드라인의 제목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이용과 상충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음. 즉, 여기에서는 행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정의에서

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함으로써 이용자의 의미가 왜곡

될 우려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한다는 차원에서 이

용자라고 할 있으나 단순한 이용자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면서 

이용자가 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용자보호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이용자인 경우 등 보호대상을 명확히 하기 어려움.

[대안]

-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4호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가

이드라인(안)의 내용을 추가

77



���������	
�������
��������

�����������������	���	��� !�"#$�%"&

� � � '&� (�����(�)�*+,��,-�.������
��/0�+,��123��	

�45�+,��126�789���789���	,:;�<	�=���3�>?@

AB@CD@EF@G��H��>��������I�3�J�"&

� � � �&� (�����2K()�*+,��,-�.�����L
��/0�+,��MN6��

3��	�=���3��B�45������B;�OP���Q;�J�"&

� � � R&� (�����2K� �BS()� *+,���T�.� ����'U�'
�� /0� +,

���TS6�VW3�XYZ[�+,���TS��+,��MN3��	�=���

3��B�45������B;�OP���S3�J�"&

� � � \&� (�	S()� �����2K� �BSA� �B��� �����2K3� �	��� S

3�J�"&

� � � ]&� (+S^�()� 789� �� ��_W`a;� A�� Db�� ��=� +SYc� de[�

fgh��G>�h45�CDi�^�dj��Sk[��lmni�Q;�J�"&

� � � o&� (Pc��()�pq���Pc�������[��gr@st�uv
������=�

w���Pc;�xyz�>�{��|
@^S@#g@#}���V~����������

���Z[��w��Pc;�xyz�>�����"0���6�������=�xyz�

>�{�����������3����"�3�J�"&

� � � L&� �� '�&�p�

� ����������	���	��� !��'U�������Q�����*��n
�,-

�.Z[��������/0"&

-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권리자”라는 용어의 사용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참고]

2. 광고사업자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부재

[문제점]

현재의 가이드라인(안)에서는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

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어떤 상황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음. 따라서 광고제공자가 행태정보라고 표시한 경우에만 동

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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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 온라인상에서의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

   ⇒ 감시단 운영

   ⇒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마련

3. 피해발생시 불만신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 필요

가이드라인 제2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1항에서 이용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제공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식별성 행태정보의 취급에 대한 동의

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문제점]

1)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취급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가 없어 온라인 광고 제공자 또는 일련의 관련자가 회피하거나 소극

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찾기 쉽지 않음. 

2) 실제 이용자가 행태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입었다고 느끼는 

경우 광고제공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없음.

3) 광고제공자와 광고주가 다른 경우, 또는 다수의 광고제공자가 있는 경우 

등 이용자의 직접적 상대방이 누군지 명확하지 않음.

4) 피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다만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으로는 해결 어려운 부분으로 차후 논의가 

필요함.

5) 입증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과실없음을 어

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역시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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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입법례]

[대안]

-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광고가 되는 경우 이용자

로 하여금 언제든지 자신의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 인식할 수 있도

록 하는 시스템구축의무 부과

- 행태정보에 대한 첫 번째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시

- 이용자에 대한 첫 번째 광고제공자와 다수의 관련자 사이의 관계 정비

- 이용자의 동의철회 및 피해구제를 진행할 구체적인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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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정지연 팀장 (한국소비자연맹) 

1. 산업의 발전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행태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했을 때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보다 강력한 규정이 필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이나 규정 필요    

2.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이용자에게 주어야 한다.

원하는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사회심리적 영향 연구�(중앙대 김재휘교수) 결과에

서 보면 OBA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72.4%)이 사생활 침해의 위협을 느끼

고 있었고, 인터넷 행태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75.1%의 이용

자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냄 

3. 제4조(행태정보 수집 시 고지·동의)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

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식별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행태정보 수집 및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수집 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광

고에 대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행태정보의 수집 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비식별성 행태정보라고 해도 개인정보와 결합해 식별 가능한 경우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있으므로 비식별성 행

태정보라고 해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가 중단을 요청할 대상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태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

되거나 취급 위탁된 경우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쿠키가 이용자행태 및 개인정보 관련해 매우 중요한 도구인 만큼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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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자체에 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제7조(아동의 행태정보 수집) ��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식별성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행태정보 기반의 온

라인 광고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의 경우 광고의 특성상 물품의 구매로 연결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법정대리인 동의의 연령을 전자상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만20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제10조(행태정보의 파기)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행태정보

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동의를 받은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행태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행태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위탁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파기

시에는 수집시 동의했던 모든 위탁자를 포함해 파기해야 하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6. 제15조(식별성 행태정보의 제공 동의)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

자는 식별성 행태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형식적으로 동의절차가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음단계로 넘

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괄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용자가 실질적으

로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에게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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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

NHN㈜ 개인정보보호팀 이진규

1. 용어의 정의

- 제2조(정의)의 2. “행태정보”에 대한 정의는 온라인에서 수행한 일련의 활

동에 관한 정보라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과 연계된 이용자의 수

행활동이 온라인으로 포스팅 되는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어서, 필요 이상의 의미확장에 기인한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의 과도규제

가 될 수 있음.  예)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사진에 첨부하여 

포스팅하는 Geo-Tagging의 경우, 기히 위치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용자 행태정보’로 인정되어 이중적

으로 규율을 받을 수 있음

- 제2조(정의)의 3. “개인 식별성 행태정보”의 정의에 따르면 ‘회원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생성정보 일체가 회원정보와 

기술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 

식별성 행태정보”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음

2. 행태정보 수집 시, 고지/동의

- 제4조(행태정보 수집 시 고지/동의)에서는 이용자가 해당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이용자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바, 행태정보는 ‘온라인 광고제공’ 목적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정보의 

이용을 그 목적별로 구분하여 이용/이용제한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및 그에 

따른 비용(공수)의 문제가 IT업계 전반적으로 큰 이슈로 다가올 것이 예상됨

3.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 제12조(이용자 대상 정보제공)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행태정보 기반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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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대상 웹사이트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온라인 광고 계약의 의해 네트워크화 되어있는 

모든 협력관계 사업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수많은 관계사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리가 있음.

- 또한,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계 광고제공자와의 역차별로 

인한 국내 광고산업의 축소/위축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임

4. 광고의 표시

- 제13조(광고의 표시)에서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행태정

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

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장래성 있는 행태타겟

광고시장에 대한 광고주의 선호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

라,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일방적인 불신을 조장하여 광고시장 

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이 역시 외국계 광고제공자

와의 역차별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의 우려가 존재함.

5. 식별성 행태정보의 보호조치

- 제18조(식별성 행태정보의 보호조치)에서는 식별성 행태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에 준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09-21호)을 준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용자의 모든 행태정보에 대한 보

호조치를 수행(예: ‘행태정보 취급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시스템 개편,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하기 위한 사업자 부

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

6. 기타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을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외국계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써 새로이 도래하고 있는 맞춤형 광고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국내 IT 산업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충분

히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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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기존에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유형인 행태정보와 이를 이용한 

새로운 온라인 광고 영역이자 새로운 광고시장인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자

라는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하 “본 가

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이자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이하 “광고”라 합니다.) 제공

자로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1. 행태정보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본 가이드라인” 제2조 제2호에서는 ‘행태정보란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수행

한 일련의 활동(웹페이지 방문, 검색, 열람, 구매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규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호에서는 ’개인 식별성 행태정보란 ~ 행태정보 보유 

사업자가 가진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라 규정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서 행태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웹페이지 방문, 검색, 열람, 구

매기록 등’의 온라인서비스 이용기록(로그)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 볼 

수 있어 별도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본 가이드라인” 제4조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법과 상충된다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상기의 행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하

자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켜 로그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광고”제공자로 분류되어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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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태정보와 “광고”제공자의 정의가 과연 “본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

적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이용자 요청에 의한 비식별성 행태정보의 수집 중단의 방법에 대해서

“본 가이드라인” 제2조 제4호에서는 ‘개인 비식별성 행태정보란 행태정보 중 

식별성 행태정보를 제외한 행태정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에서

는 비식별성 행태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경우 

”광고“ 제공자는 행태정보의 수집 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

을 즉시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제공자가 상기의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이 불가능한 행태정보인 비식

별성 행태정보에 대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행태정보 수집 및 “광고”게재

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쿠키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별적인 주체에 대한 판단

이 아닌 이용자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PC, 스마트폰 등)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지만 그 정보 또한 개인 

식별과는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범위 대상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식별성 행태정보 자체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별

정보와 결합이 불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식별성 행태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해서

“본 가이드라인” 제18조에서는 “광고”제공자가 식별성 행태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 가입을 통해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광고”제공자는 제공하고 있는 모든 온라

인 서비스가 그 대상이 되어 모든 온라인 서비스의 서버, DB는 개인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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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템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개인정보취급

자로 정의되어 그에 따르는 모든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이는 막대한 시스템 초기 구축비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관리 인력 및 

유지보수가 투입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를 막론하고 식별성 행태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인지와 이러한 조치들이 “본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현실을 반

영한 합리적인 적용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이용자와의 서비

스이용계약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 받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포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정의보다 광의

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용자의 행태정보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 즉 1st-party에 적용하기 보다는 3rd-party를 통해 행태정보의 무

분별한 제공 및 활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

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본 가이드라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합리적인 방향성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한편 온라인 행태정보를 이용한 광고 방법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산

업의 태동 단계 이전인 바, “본 가이드라인”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관련 

산업의 위축을 야기시켜 시장 형성 자체가 불가하고 국외 사업자들만이 생

존하는 기형적인 산업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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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2. “행태정보”란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수행한 일련의 활동(웹페이

지 방문, 검색, 열람, 구매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3. “개인 식별성 행태정보”란 행태정보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

거나 행태정보 보유 사업자가 가진 정보(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전체 정보를 의미한다)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행태정보(이하 “식별성 행태정보”라 한다)를 의미한다.

  4. “개인 비식별성 행태정보”란 행태정보 중 식별성 행태정보를 제외

한 행태정보(이하 “비식별성 행태정보”라 한다)를 의미한다.

  5.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축적

하여 이용자의 관심에 맞는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축적․보관․처

리․이용․제공․공유․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하는 자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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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용자”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취급되는 

행태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2회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행태정보의 수집

제4조(행태정보 수집 시 고지․동의) ①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별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행태정보의 수집․이용목적

   2.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3. 행태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4. 이용자가 해당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절차

   ②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식별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행태정보 수집 및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수집 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

고 제공자는 행태정보의 수집 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5조(행태정보의 수집 제한) ①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목적으로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98



(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위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6조(속이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태정보의 수집 금지) 

누구든지 속이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아동의 행태정보 수집) ①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식별성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행태정보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행태정보의 보호

제8조(행태정보를 이용한 광고 제한)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광고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광고 결

과가 이용자에게 정신, 신체 또는 재산상의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행태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행태정보의 보유기간) 행태정보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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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태정보의 파기)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태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행태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1조(행태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 ① 행태정보 기반의 온

라인 광고 제공자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보호하고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

여 행태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태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개인

정보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다.

  ③ 행태정보관리책임자는 행태정보의 도난․누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광고의 구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동영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원리

  2.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 대상 웹사이트

  3. 식별성 행태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4.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에서 활용되는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쿠키) 등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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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광고의 표시)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행태 정

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제공하는 광고에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4장 식별성 행태정보의 보호

제14조(식별성 행태정보의 이용 제한)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아 수집한 식별성 행태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식별성 행태정보의 제공 동의)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식별성 행태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

  2.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행태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4.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행태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16조(식별성 행태정보의 취급위탁)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식별성 행태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행태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2. 행태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제17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식별성 행태정보의 이전) ①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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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식별성 행태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행태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행태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식별성 행태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식별성 행태정보의 보호조치)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식별성 행태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당해 정보가 분실․도난․

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식별성 행태정보 분실등의 통지) ①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식별성 행태정보의 분실․도난․누출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만14세 미만의 자인 때에는 이용자 

외에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자의 권리 및 분쟁조정 등

제2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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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식별성 행태정보의 취급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별성 행태정보

  2.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식별성 행태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취급을 위탁한 내역

  ③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행태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방법을 행태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①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에서의 

행태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근거한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기타 사항에 대한 법률 준용) 식별성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3조(가이드라인의 개정에 관한 사항) 이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과 이로 인한 행태정보의 취급방식의 

변화에 따라 이해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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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자 소    속

답    변

희 망 자 ��발표자 또는 토론자 중 답변을 희망하시는 분의 성함을 적으세요

질의제목 ���������������������������������������������������
질의내용

[첨부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정(안) 공청회 서면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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